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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 촌 진 흥 청
주 의 요 구

제 목 지역농업특성화사업(농촌○○○○ 생태마을 조성) 예산목 편성

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철원군

내 용

철원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시군 여건에 맞는 주도사업(품목)에 기술·교육·

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

“2013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(2013년 농촌○○○○ 생태마을 조성사업)”을 추진

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“세출예산의 정

책·단위·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·부문의 기능에 맞게 설정·운영한다.”라

고 하였으며

민간경상보조금(307-02)은 “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

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”,

민간자본보조금(402-01)은 “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

직접 지급하는 보조금”으로 규정하였다.

그런데도 철원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2013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세부사업중

「2013년 농촌○○○○ 생태마을 조성사업」을 세부사업 기능에 맞게 예산목을

편성하여야 했으나, 총사업비 180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(402-01)으로 편성하

였으며, 민간경상보조금(307-02)으로 예산편성 집행하여야 하는 2개 내역사업(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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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○ 체험마을 교재 제작 15백만원 및 ○○○○컨설팅 15백만원) 30백만원을 민

간자본보조금(402-01)으로 편성 집행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

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 및 지도ㆍ

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